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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 임시주주총회를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8월  28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연합미디어센터 17층 다목적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 고 사 항 :  감사보고  

    나. 부 의 사 항

         제 1 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

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

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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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주총승인금액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2015년 3월 20일)에서 사내이사 2人을

    포함한 등기이사 5인에 대하여 승인받은 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15년 6월 30일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원흠

(출석률: 100%)

홍석한

(출석률: 33%)

이근병

(출석률: 83%)

찬 반 여 부

1 2015.02.06
제39기 결산재무제표 승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승인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2 2015.02.24 타인에 대한 자금대여 찬성 - 찬성

3 2015.03.03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제39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제39기 현금배당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의장 선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15.03.20
이사회 의장 선임

 해외지점 설치 및 폐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15.05.27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안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6 2015.08.10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승인 찬성 - 찬성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이원흠

홍석한

이근병

(사외이사 3명)

2015.03.03

제39기 감사보고서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

가

가결

가결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4,000,000,000 82,800,000 27,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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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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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종합상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영업정보 수집, Buyer 및 Maker 등 거래선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신규 시장 및 거래선 개척, 해외직접투자 등의 목적을 위해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다각화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형상사로서,

국가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1975년 상공부에서 종합상사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종합상사는 IMF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계열사 수출대행위주의

무역형태를 탈피하여 다각화된 종합무역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해외 Network와 Financing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사들은 사업 재편 등의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 아프리카 및 중국

등으로의 새로운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통한

동반 진출 모색 등 신사업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

출 이외에 수입 및 국내영업과 해외 직ㆍ간접투자,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다양한 수입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사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해

정치불안, 전쟁 등의 CountryRisk, 고유의 Business Risk, 환율 및 고유가 Risk

등의 위험을 Hedge 하면서 지난 30년간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종합상사를 통해 30년간 배출된 무역인력은 국가 수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한국의 전체 수출 실적에서 종합상사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1.8%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원인으로는 계열사의 수출 창구 역할

감소가 가장 큽니다. 일부에서는 종합상사의 위기론을 언급하지만 여전히

종합상사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신규 시장 개척, 신규 아이템

개발, 해외 지사망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 실현, 해외 거래선을 이용한 복합거래와

함께 적극적인 해외 투자사업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수출입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환경요인으로는 환율요인과 물가, 임금,

금리, 원자재가격 등과 세계경기변동,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 증감,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의 수요측면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미국경기

침체가 일본, EU 등 여타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공조화된 저금리 정

책과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

나,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내외적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무역 성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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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요소

직접적인 경쟁요소는 미국 달러화와 엔화 등 환율의 변동,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가격 및 기술력에서 한국산 제품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신흥

경제국들입니다. 간접적인 경쟁요소로는 전자 상거래의 확산과 제조업체의

직수출 노력, 독자적인 시장개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무역 등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대외

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

통합공고"를 통해 전략물자ㆍ기술의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세계시장을 무대로 변압기ㆍ플랜트ㆍ선박ㆍ자동차ㆍ철강ㆍ화학ㆍ전기전자 및

기타 일반상품의 무역과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는 전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빠른 정보력, 숙련된 거래기법과 우수한 금융능력을 이용하여 종합무역

상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설립 초기부터 투자해 온

에너지 자원개발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영역 다각화와 사업구조

고도화에 적극 매진하고, 부문별 경쟁력강화와 체질개선을 통해 종합무역

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실적저조와 결손누적으로 회사에 큰 재무적 부담을 안겨왔던

청도현대조선을 2013년 매각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회사의

자원을 강점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사의 주력사업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산업플랜트부문, 차량부문, 철강부문, 화학부문, 신사업부문

등 5개의 사업부문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문은 수출입과 삼국간

무역 및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미화 백만불) 

※ 상기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구  분 2014년 연간 2013년 연간 2012년 연간

당  사 2,918 3,095 3,844

경쟁사

삼성물산 3,443 삼성물산 4,081 삼성물산 3,980

대우인터 7,699 대우인터 7,602 대우인터 8,231

LG상사 691 LG상사 1,169 LG상사 1,432

GS글로벌 1,417 GS글로벌 1,287 GS글로벌 1,574

SK네트웍스 2,088 SK네트웍스 1,801 SK네트웍스 2,018

효성 3,776 효성 3,923 효성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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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출일 현재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향후 추진하기로 구체화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4)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라 한다.)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

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함)로 존속하기로 한다. 
1. 분할의 목적 
(1)   무역사업부문/자원사업부문과 브랜드사업부문/신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부문별

로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한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각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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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

립하고자 합니다. 
(3)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

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분할되

는 회사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브랜드사업부문 및 신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고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

할신주배정기준일(2015년 10월 1일 0시)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무역사업부문 및 자

원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이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

다. 
【 회사 분할 내용 】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15년 10월 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

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기타의 권

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

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

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

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

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

된다. 
  
(6)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 무역사업부문, 자원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현대씨앤에프주식회사(가칭) 브랜드사업부문, 신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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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

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

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

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

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

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9)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 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분할 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15년 05월 27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5년 05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5년 05월 27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5년 06월 30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예정) 2015년 07월 23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5년 08월 28일

분할기일 2015년 10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5년 10월 02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15년 10월 02일

기타일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구주권 제출 공고일

     구주권 제출 기간

     매매거래정지기간

     신주배정기준일

     신주교부예정일

     변경상장(예정일)

     재상장(예정일)

2015년 06월 15일

 2015년 07월 01일~2015년 07월 03일

 2015년 08월 13일

 2015년 08월 31일

 2015년 09월 01일~2015년 09월 30일

 2015년 09월 25일~상장 전일

2015년 10월 01일(0시)

2015년 10월 22일

 2015년 10월 23일

 2015년 10월 23일

주1)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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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5924354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한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이전대상재산은 5.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7) 분

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및 【별첨2】승계대상재산목

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

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 확정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

다.

 

③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15년 3월 31일 기준)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예정임.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승인)2항

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특별결

의를 하여야 함.

감소할 자본금 준비금의 액

45,504,180,000원 -

주1) 분할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2015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

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1주의 금액은 5,000원임.

(단위: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Ⅰ. 유동자산 1,233,555,027,535 1,069,794,638,093 163,760,389,442

  (1) 당좌자산 1,112,137,911,573 982,770,555,537 129,367,356,036

  (2) 재고자산 121,417,115,962 87,024,082,556 34,393,0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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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주1) 분할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2015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1주의 금액은 5,000원임.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Ⅱ. 비유동자산 261,164,782,424 238,946,177,428 22,218,604,996

  (1) 투자자산 204,307,723,092 204,257,530,258 50,192,834

  (2) 유형자산 2,441,186,080 2,395,230,282 45,955,798

  (3) 무형자산 51,078,444,499 28,955,988,135 22,122,456,364

  (4) 기타비유동자산 3,337,428,753 3,337,428,753 0

자산총계 1,494,719,809,959 1,308,740,815,521 185,978,994,438

Ⅰ. 유동부채 1,029,063,211,112 1,021,358,727,045 7,704,484,067

Ⅱ. 비유동부채 30,132,787,961 29,362,365,236 770,422,725

부채총계 1,059,195,999,073 1,050,721,092,281 8,474,906,792

Ⅰ. 자본금 111,649,010,000 66,144,830,000 45,504,180,000

Ⅱ. 자본잉여금 0 0 131,999,907,646

Ⅲ. 자본조정 -15,172,087,266 -147,171,994,912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259,174,969 46,259,174,969 0

Ⅴ. 이익잉여금 292,787,713,183 292,787,713,183 0

자본총계 435,523,810,886 258,019,723,240 177,504,087,646

부채와자본 총계 1,494,719,809,959 1,308,740,815,521 185,978,994,438

주1) 상기 금액은 2015년 3월 31일의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 : 【별첨2】승계대산재산목록을 참조하되, 동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분할전(A) 분할후(B) A-B

수권주식수
보 통 주 80,000,000 80,000,000 -

우 선 주 - - -

발행주식수
보 통 주 22,329,802 13,228,966 9,100,836

우 선 주 - - -

1주의 금액
보 통 주 5,000 5,000 -

우 선 주 - - -

자본금
보 통 주 111,649,010,000 66,144,830,000 45,504,180,000

우 선 주 - - -

준비금총액 - 5,024,205,450 5,024,205,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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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5.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수권주식총수 및 1주의 금액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 (목적사업)

13)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입,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43) 상표·휘장 사용권, 상품화권의 판매 및 동 대행업

13) (삭제)

43) (삭제)

목적사업삭제

제2조 (목적사업)

…

8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목적사업)

 …

87)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8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목적사업 추가

부칙 부칙(2015.10.2)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201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주1) 정관 전문은 분할계획서 【별첨3】 참조.

상호
국문명 : 현대씨앤에프 주식회사(가칭)

영문명 : Hyundai C&F Inc.(가칭)

목적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4】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yundaicnf.co.kr)에 게재.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주) 상호는 분할관련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80,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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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등

 

 ① 배정대상 :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② 배정비율 :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 

 

 ③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

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④ 단주 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종가로 환산

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10월 1일

 ⑥ 배정방법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한다.

 ⑦ 배정기준일 : 2015년 10월 1일 (0시)

 ⑧ 주식매매거래정지기간 : 2015년 9월 25일 ~ 상장 전일

 ⑨ 신주교부예정일 : 2015년 10월 22일

 ⑩ 신주권의 상장계획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9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거쳐

,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을 신청한

다.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

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한다.

 - 재상장 예정일 : 2015년 10월 23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음.

 

 (6) 자본금 및 준비금 총액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9,100,836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보통주 9,100,836

우선주 -

주식의 종류 배정비율

보통주 0.4075646

우선주 -

주) 배정비율 산정 근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5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

로 배정비율을 산정함.

 [분할비율 = 분할신설회사 순자산가액: 177,504백만원 / (분할존속회사 순자산가액: 258,020백만

원 + 분할신설회사 순자산가액: 177,504백만원)]

구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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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

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되는 회사의 2015년 3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

산목록과 같다.

 

 ③ 2015년 4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

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

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자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④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

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종합상사",

"HYUNDAI CORPORATION" 및 이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상표 그리고 기타 모

든 상표(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포함)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한

다.

 

 ⑥ 전항에서 규정한 상표를 제외한 기타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

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

에게 각각 귀속한다.

 

 ⑦ 분할 후 요약 재무구조 (2015년 3월 31일 기준) 

  

자본금 45,504,180,000원

준비금 131,999,907,646 원

주1) 준비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2) 상기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대상자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

아 최종 확정함.

(단위: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Ⅰ. 유동자산 1,233,555,027,535 1,069,794,638,093 163,760,38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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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금액은 2015년 3월 31일의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승계대상재산목록: 분할계획서의 【별첨2】승계대산재산목록을 참조하되, 동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8)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

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

당사항 없음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①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약력 

  (1) 당좌자산 1,112,137,911,573 982,770,555,537 129,367,356,036

  (2) 재고자산 121,417,115,962 87,024,082,556 34,393,033,406

Ⅱ. 비유동자산 261,164,782,424 238,946,177,428 22,218,604,996

  (1) 투자자산 204,307,723,092 204,257,530,258 50,192,834

  (2) 유형자산 2,441,186,080 2,395,230,282 45,955,798

  (3) 무형자산 51,078,444,499 28,955,988,135 22,122,456,364

  (4) 기타비유동자산 3,337,428,753 3,337,428,753 0

자산총계 1,494,719,809,959 1,308,740,815,521 185,978,994,438

Ⅰ. 유동부채 1,029,063,211,112 1,021,358,727,045 7,704,484,067

Ⅱ. 비유동부채 30,132,787,961 29,362,365,236 770,422,725

부채총계 1,059,195,999,073 1,050,721,092,281 8,474,906,792

Ⅰ. 자본금 111,649,010,000 66,144,830,000 45,504,180,000

Ⅱ. 자본잉여금 0 0 131,999,907,646

Ⅲ. 자본조정 -15,172,087,266 -147,171,994,912 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259,174,969 46,259,174,969 0

Ⅴ. 이익잉여금 292,787,713,183 292,787,713,183 0

자본 총계 435,523,810,886 258,019,723,240 177,504,087,646

부채와 자본 총계 1,494,719,809,959 1,308,740,815,521 185,978,994,438

직 명

 (상근여부)

성 명

(임기)
생년월일 약 력 비 고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장안석

(임기2년)
1961.11.13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前 현대석유화학/ 현대카드/현대캐피탈

- 前 현대종합상사㈜ 경영기획부문장

- 現 현재 현대종합상사㈜ 금융/여신채권관리 담당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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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할신설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분할로 인한 분할신설회사 분할등기

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 사업년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4,000백만원으로 한다.

 ④ 분할신설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은 【별첨5】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

급규정에 의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4】와 같다.    
 

 

6. 기타

 

사내이사

(상근)

정몽혁

(임기3년)
1961.07.29

- UCLA 수리경제학과 졸업

- 前 극동정유 부사장

- 前 현대석유화학 부사장

- 前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사장

- 前 메티아㈜ 사장

- 現 현대종합상사㈜ 회장

사외이사

(비상근)

김재일

(임기2년)
1953.04.04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 미국 California Berkeley 대학 경영학 박사

- 前 한국 소비자학회 회장,

- 前 한국 중소기업 학회 부회장

-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

김종필

(임기2년)
1962.10.28

- 경북대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前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前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

-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現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

-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現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

어충조

(임기2년)
1942.09.17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 경영대학원

- 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

- 前 현대종합기획실 부실장/실장

- 前 현대건설 부사장

- 前 현대중공업 부사장

- 前 현대종합상사,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감사(겸

직)

- 前 현대증권 대표이사

- 現 삼일회계법인 비상임고문

- 現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 이사

- 現 학교법인 울산대학 비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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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2015년 08월 28일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

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

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

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① 분할존속회사

        2015년 9월 25일 ~ 변경상장 전일(변경상장예정일 : 2015년 10월 23일)

         (단,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분할신설회사

        2015년 9월 25일 ~ 재상장 전일(재상장예정일 : 2015년 10월 23일)

         (단,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

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

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

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6) 주요 소송 및 계약의 이전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

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

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

 【별첨3】분할존속회사 정관

 【별첨4】분할신설회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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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5】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I. 유동자산 1,233,555,027,535 1,069,794,638,093 163,760,389,442

(1)당좌자산 1,112,137,911,573 982,770,555,537 129,367,356,036

현금및현금성자산 242,979,459,633 117,979,459,633 125,000,000,000

단기금융상품 13,100,000,000 13,100,000,000 0

매출채권 827,381,642,732 825,734,998,461 1,646,644,271

대손충당금(매출채권) -32,819,159,427 -32,802,692,980 -16,466,447

미수금 12,902,982,111 12,682,540,450 220,441,661

대손충당금(미수금) -7,750,192,074 -7,750,192,074 0

미수수익 6,532,439,588 6,476,046,436 56,393,152

선급금 35,663,351,152 33,209,424,604 2,453,926,548

선급비용 1,690,946,219 1,684,529,368 6,416,851

보증예치금 954,815,735 954,815,735 0

파생상품자산 1,753,486,074 1,753,486,074 0

확정계약자산 7,930,585 7,930,585 0

유동성장기대여금 9,740,209,245 9,740,209,245 0

(2)재고자산 121,417,115,962 87,024,082,556 34,393,033,406

상품 101,405,785,794 87,024,082,556 14,381,703,238

미착품 20,011,330,168 0 20,011,330,168

II. 비유동자산 261,164,782,424 238,946,177,428 22,218,604,996

(1)투자자산 204,307,723,092 204,257,530,258 50,192,834

장기금융상품 24,000,000 24,000,000 0

매도가능금융자산 67,977,945,276 67,977,945,276 0

종속기업투자주식 62,274,974,739 62,274,974,739 0

관계기업투자주식 31,070,535,344 31,070,535,344 0

자원개발자금 4,786,492,870 4,786,492,870 0

장기대여금 38,216,632,288 38,166,439,454 50,192,834

대손충당금(장기대여금) -42,857,425 -42,857,425 0

(2)유형자산 2,441,186,080 2,395,230,282 45,955,798

건물 1,839,284,720 1,839,284,720 0

감가상각누계액(건물) -1,839,284,720 -1,839,284,720 0

차량운반구 1,620,365,477 1,620,365,477 0

감가상각누계액(차량) -1,314,816,200 -1,314,816,200 0

공기구비품 3,397,125,910 3,296,646,910 100,4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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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비품) -2,336,677,908 -2,282,154,706 -54,523,202

임차건물개량 1,514,213,903 1,514,213,903 0

감가상각누계액(건물개량) -439,025,102 -439,025,102 0

(3)무형자산 51,078,444,499 28,955,988,135 22,122,456,364

상표권 20,700,000,000 0 20,700,000,000

회원권 8,699,746,493 7,277,290,129 1,422,456,364

소프트웨어 1,769,144,332 1,769,144,332 0

해외광구개발비 19,909,553,674 19,909,553,674 0

(4)기타비유동자산 3,337,428,753 3,337,428,753 0

장기선급비용 356,780,375 356,780,375 0

보증금 2,980,648,378 2,980,648,378 0

자산총계 1,494,719,809,959 1,308,740,815,521 185,978,994,438

부채 　 　 　

I. 유동부채 1,029,063,211,112 1,021,358,727,045 7,704,484,067

매입채무 455,892,994,944 454,726,503,404 1,166,491,540

미지급금 47,770,696,713 46,846,593,379 924,103,334

단기차입금 449,097,105,486 449,097,105,486 0

선수금 45,922,008,270 40,490,635,660 5,431,372,610

예수금 4,786,910,768 4,713,677,736 73,233,032

보증예수금 76,207,545 76,207,545 0

미지급비용 1,114,980,437 1,005,696,886 109,283,551

미지급배당금 11,164,901,000 11,164,901,000 0

미지급법인세 4,663,470,533 4,663,470,533 0

파생상품부채 525,354,235 525,354,235 0

확정계약부채 4,436,575 4,436,575 0

판매보증충당부채 701,136,538 701,136,538 0

유동성장기부채 7,343,008,068 7,343,008,068 0

II. 비유동부채 30,132,787,961 29,362,365,236 770,422,725

장기차입금 14,838,837,035 14,838,837,035 0

퇴직급여충당부채 13,749,621,719 12,965,610,900 784,010,819

국민연금전환금 -31,299,700 -31,299,700 0

퇴직연금운용자산 -12,220,353,592 -11,517,663,214 -702,690,378

복구충당부채 2,968,641,717 2,968,641,717 0

지급보증충당부채 230,323,899 230,323,899 0

임대보증금 58,716,592 58,716,592 0

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 10,538,300,291 9,849,198,007 689,102,284

부채총계 1,059,195,999,073 1,050,721,092,281 8,474,906,792

자본 　 　 　

I. 자본금 111,649,010,000 66,144,830,000 45,504,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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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 

II. 자본잉여금 0 0 131,999,907,646

III. 자본조정 -15,172,087,266 -147,171,994,912 0

기타자본조정 -15,172,087,266 -15,172,087,266 0

감자차손 0 -131,999,907,646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259,174,969 46,259,174,969 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46,259,174,969 46,259,174,969 0

V. 이익잉여금 292,787,713,183 292,787,713,183 0

이익준비금 5,024,205,450 5,024,205,450 0

보험수리적손익 -4,372,255,798 -4,219,781,622 -152,474,176

미처분이익잉여금 292,135,763,531 291,983,289,355 152,474,176

자본총계 435,523,810,886 258,019,723,240 177,504,087,646

부채와자본총계 1,494,719,809,959 1,308,740,815,521 185,978,994,438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I. 유동자산  163,760,389,442

(1)당좌자산  129,367,356,03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및 예금  125,000,000,000

매출채권 1,646,644,271

대손충당금(매출채권) -16,466,447

미수금 선급부가세 220,441,661

미수수익 정기예금 미수이자 등 56,393,152

선급금 2,453,926,548

선급비용 지급수수료 등 6,416,851

(2)재고자산 34,393,033,406

상품 14,381,703,238

미착품 20,011,330,168

II. 비유동자산 22,218,604,996

(1)투자자산 50,192,834

장기대여금 직원 대여금 등 50,192,834

(2)유형자산 45,955,798

공기구비품 집기비품 100,479,000

감가상각누계액(비품) -54,523,202

(3)무형자산 22,122,456,364

상표권 20,700,000,000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1,422,4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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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

재된 승계대상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별첨3】분할존속회사 정관 
  
정 관 
   
2015년 10월 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본 회사는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사업) 
  
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    선박설계, 건조, 판매와 수리판매 및 동 대행업 
3)    선박부품과 철구제품 판매 및 동 대행업 
4)    각종 기계와 부속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자산총계 185,978,994,438

부채

I. 유동부채 7,704,484,067

매입채무 1,166,491,540

미지급금 924,103,334

선수금 5,431,372,610

예수금 국민연금 등 73,233,032

미지급비용 연차수당, 근로자포상금 등 109,283,551

II. 비유동부채 770,422,725

퇴직급여충당부채 종업원 퇴직급여충당부채 784,010,819

퇴직연금운용자산 -702,690,378

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 승계대상 재산 관련 이연법인세 689,102,284

부채총계 8,474,906,792

자본

I. 자본금 45,504,180,000

II. 자본잉여금 131,999,907,646

자본총계 177,504,087,646

부채와자본총계 185,978,9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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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 
6)    건축자재, 화학제품, 요업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7)    운반용 기계와 부속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8)    의약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 
9)    직물, 편물, 봉제품 모피혁제품의 원료와 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10) 해운, 운송, 하역, 창고업 및 동 대행업 
11) 부동산 개발, 판매, 임대 및 부동산 간접투자업(REITs) 
12) 전기 전자 제품 제조판매 및 동 대행업 
13) (삭제) 
14) 군납업 및 내국 수출입업 
15) 악기제품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16) 목재 및 목가공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17) 광산업, 광산물의 판매 및 동 대행업 
18) 해외공사 수주업 
19) 요트, 운동구류, 각종잡화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20)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21) 철강제품의 제조 판매, 임대, 가공 및 동 대행업 
22) 타이어 제조판매 및 동 대행업 
23) 산업설비 판매 및 동 대행업 
24) 자원개발 및 동 판매업 
25)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 
26) 해양설비 및 동 구조물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27) 주화·지폐 및 이에 준하는 인쇄물 등의 해외수주 납품 및 동 대행업 
28) 해면·기타어업, 양식업, 수산물 처리가공업 
29) 광학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 
30) 공업단지 개발, 분양 및 동 대행업 
31) 펄프, 제지산업 제품의 제조, 수입판매 및 동 대행업 
32) 비료, 시멘트 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 
33)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34) 비철금속 제련 및 동 판매업 
35) 부동산 분양 공급업 
36)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산업 
37) 오락관련 산업 
38) 광고업, 옥외광고업 및 동 대행업 
39) 음식점업 
40) 부가 통신업 및 동 대행업 
4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42) 첨단 위락시설 운영업 
43) (삭제) 
44) 운동설비 운영업 및 동 대행업 
45) 사업, 경영 자문(Consulting), 기업 인수·합병 주선 및 기업 구조조정업 
46)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47) 일반 종합 및 전문 소매업 
48)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49) 상가 분양업 
50) 주택 신축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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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화상영, 수입, 제작, 배급업 및 동 대행업 
52) 스포츠, 문화예술사업 및 동 대행업 
53) 전자상거래업 
54) 인터넷사업 
55)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콘텐츠 제작, 판매 및 동 대행업 
56) 이동통신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동 대행업 
57) 모바일 사업(개인용 휴대용 단말기, 이동통신 단말기 (휴대폰)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 사

업) 
58)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통신 네트워크 활용한 무선 인터넷 사업 
59) 코드체계와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운영사업 
60) 블루투스(Bluetooth) 사업 
61) 및 건강용품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62)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63) 프랜차이즈 사업 
64) 주류 제조 판매업 
65)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및 동 대행업 
66) 기록매체 복제업 
67)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68)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69) 환경정화제품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과 시공사업 
70)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개조, 보수, 관리와 인테리어 관련 사업 
71)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및 동 대행업 
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73) 건설장비 및 물류장비 임대사업 
74) 모터싸이클, 운동기구, 각종 자전거 및 관련 부품 유통사업 
75) 의료기구 수출 및 수입 유통사업 
76) 해외 농장의 개발과 운영,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동 대행업 
77) 임업, 산림사업, 산림서비스업 및 동 대행업 
78) 산림의 개발과 운영, 산림자원의 생산 가공 판매 및 동 대행업 
79) 바이오연료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및 동 대행업 
80)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 운영업 
81) 의료관광 유치 및 시설 운영업 
82) 폐기물 처리 및 부대시설 운영업 
83) 수처리 및 부대시설 운영업 
84) 교육 서비스 및 사설 강습시설 운영업 
85) 택배 및 통신판매업 
86)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 
87)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

업 
8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소재지)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국내외의 각지에

공장, 지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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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corp.co.kr)에 게재한다. 다

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

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천만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금 5천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만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배당우선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백만주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의 배당률로 발행시에 이

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

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

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

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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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3 (삭 제)  
   
제8조의4 (배당우선 전환주식 : 2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

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백만주로 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연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나. 2종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다. 특정인이 5% 이상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5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8백만주로 한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

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 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

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

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

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

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주식

")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1종 종류

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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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

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거래개발 또는 확대,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

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

고하여야 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

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

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

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

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

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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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시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

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 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

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

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

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

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

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

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

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8



에 따른다. 
  
  
제11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

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

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

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3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에서는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집한다.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⑥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

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타 일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본항

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⑦ 본 회사가 제6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관

계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⑧ 본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

5항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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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

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제14조 (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의결권) 
  
주주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6조 (의 결) 
  
① 총회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주주

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

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

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19조 (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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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의2 (이사의 원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전체이사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결

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

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임 기) 
  
①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1조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 결원으로 간주한다. 
1. 이사회에 의하여 사임서가 수리되었을 시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 시 
  
  
제2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3조 (이사의 임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23조의2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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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

정을 둘 수 있다. 
  
  
제23조의3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정관 제

23조의11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4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회장, 부회장, 사장, 부

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5 (이사회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

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

명하며, 의장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제23조의6 (이사회의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7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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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

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의8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23조의9 (경영진의 선임과 급여)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10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최고 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고 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② 본 회사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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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 제) 
  
  
제24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

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제24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

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24조의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외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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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6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삭 제) 
  
  
제 5 장  계  산 
  
제28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

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

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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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

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

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한다. 
  
  
제30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1조 (이익의 배당)  
  
① 본 회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

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

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

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⑥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사  채 
  
제32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전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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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거래개발 또는 확대,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 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

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

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

다. 
  
   
제34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거래개발 또는 확대,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

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

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부 칙 (197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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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개정)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한다. 
  
2. (세칙과 내규) 
본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3.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 칙 (1996. 3. 2) 
  
본 정관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 제19조 2)항, 제23조 7)항,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1) 
  
1.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

행한다. 
  
2. (준용규정)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1999. 3. 27)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0. 3. 25)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1. 3. 28)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른

다.  
  
부 칙 (200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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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3. 3. 22)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3. 7. 23)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2003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7)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8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5. 3. 25)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29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6. 3. 17)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3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09. 3. 6)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3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0. 3. 5)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3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1. 3. 11)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3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2. 3. 23)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3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9조, 제23조의3, 제23조의11, 제29조, 제31조, 제32조의 개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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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2)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37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5. 10. 2)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4】분할신설회사 정관

   
현대씨앤에프주식회사 
  
 2015년 10월 2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본 회사는 "현대씨앤에프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C&F Inc."이라 표기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표·휘장 사용권, 상품화권의 판매 및 동 대행업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및 임대업 
4)    전기 전자 제품 제조판매 및 동 대행업 
5)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입,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 
6)    해외 농장의 개발과 운영,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동 대행업 
7)    임업, 산림사업, 산림서비스업 및 동 대행업 
8)    산림의 개발과 운영, 산림자원의 생산 가공 판매 및 동 대행업 
9)    바이오연료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및 동 대행업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11)  탄소배출권 관련사업 
12)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개조, 보수, 관리와 인테리어 관련 사업 
1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14)  의료관광 유치 및 시설 운영업 
15)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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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운, 운송, 하역, 창고업 및 동 대행업 
17)  택배 및 통신판매업 
18)  프랜차이즈 사업 
19)  일반 종합 및 전문 소매업 
20)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21)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타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

도·정리·육성하는 사업 
22)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

업 
2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4)  교육서비스, 사설 강습시설 운영 및 대행 용역사업 
25)  부동산 개발, 판매, 임대 및 부동산 간접투자업(REITs) 
26)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27)  시스템 개발, 통합(SI) 및 운용(SM) 사업 
28)  해면·기타어업, 양식업, 수산물 처리 가공업 
29)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산업 
30)  오락관련 산업 
31)  첨단 위락시설 운영업 
32)  영화상영, 수입, 제작, 배급업 및 동 대행업 
33)  스포츠, 문화예술사업 및 동 대행업 
3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국내외의 각지에

공장, 지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cnf.co.kr)에 게재한다 . 다

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

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만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금 5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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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100,836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2 (배당우선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백만주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의 배당률로 발행시에 이

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

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

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

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

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3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

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백만주로 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연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나. 2종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다. 특정인이 5% 이상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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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4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8백만주로 한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

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 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

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

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

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

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주식

")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1종 종류

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

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

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본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

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당해 주식 등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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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

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

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

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

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본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

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

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

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

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

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

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

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시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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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

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 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

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

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

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

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

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

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

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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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

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

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

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재무구조개선, 거래개발 또는 확대,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 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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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

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

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

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거래개발 또는 확대,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

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주식의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③ 주주총회에서는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집한다.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⑥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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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타 일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본 항

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⑦ 본 회사가 제6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관

계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⑧ 본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

5항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

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

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 경영현황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제16조 (의 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의결권) 
  
주주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8조 (의 결) 
  
① 총회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주주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

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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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ㆍ 이 사 회 
  
제21조 (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선임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2 (이사의 원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전체이사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결

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

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선임 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3조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 결원으로 간주한다. 
1. 이사회에 의하여 사임서가 수리되었을 시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 시 
  
제24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1조의 2에

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 (이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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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25조의2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

정을 둘 수 있다. 
  
  
제25조의3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정관 제

25조의11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4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

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회장, 부회장, 사장, 부

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5 (이사회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

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

명하며, 의장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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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 (이사회의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7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

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의8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25조의9 (경영진의 선임과 급여)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의10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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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② 본 회사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7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2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

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

이사이어야 한다. 
  
  
제28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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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

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28조의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29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

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

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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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

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

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한다. 
  
  
제31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2조 (이익의 배당)  
  
① 본 회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

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

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

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⑥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사의 정관은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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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본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 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특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2015년 8월 28일자

분할 전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별첨5】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任員 退職金 規程(案) 
   
  
第 1條(目的)  本 規程은 退職하는 任員에게 支給할 退職金의 支給基準에 關한 事項을 規程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條(任員의 定義)  本 規程에서 任員이라 함은 理事會規程 第14條의 3 (經營陣)에 의하여

選任된 經營陣으로서 常勤인 者를 말한다. 
  
第 3條(退職金)  任員이 退職하였을 때에는 職位別 在任 每 1年에 대하여 “別表”의 支給率을

適用하여 退職金으로 支給한다. 
  
第 4條(在任期間의 計算)  年未滿의 期間은 月割 計算하고 月未滿의 端數는 1個月로 한다. 
  
第 5條(退職金 支給基準)  退職 당시 基本給, 能力給, 職責手當, 月割賞與, 名節賞與를 포함한

平均賃金을 基準으로 한다. 
  
第 6條(退職金 計算方法)  (各職位別 지급율×該當職位 在任期間)의 合×平均賃金 
   卽, 常務補 選任後, 常務 以上으로 昇進한 이후 退任하는 경우에는 각 職位別 支給率에 該

當職位 在任期間을 乘하여 각각 計算한 支給率을 合算하여 算定함. 
  
(別表 : 任員退職金支給率表) 

  
第 7條(退職慰勞金 支給基準)  任員 退職時 退職金이 職級別 規程額에 未達하는 경우 差額을

區分 會長,社長 副社長,專務 常務 常務補 監事

支給率 4 3 2.5 1
상응되는

직위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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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慰勞金으로 支給한다. 
       - 職級別 退職金 規程額 : 常務補 8천만원, 常務 1억원 
   
附則 : 1. 本 規程은 2015年 10月 2日부터 施行한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사업)

13)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입, 제조, 판매 및 동 대행

업

43) 상표·휘장 사용권, 상품화권의 판매 및 동 대행업

13) (삭제)

43) (삭제)

목적사업삭제

제2조 (목적사업)

…

8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목적사업)

…

87)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

업

8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목적사업 추가

부칙
부칙(2015.10.2)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201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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